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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
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600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

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가. 지방자치법 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4.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○ 금천구에서는 총 15개1)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,

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임.

○ 2025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48,223,877천원임.

- 2025년도 말 조성액 : 33,572,594천원

- 융자금 미회수채권 : 14,651,283천원

1) 법정의무 5개(고향사랑, 재난관리, 자활기금, 옥외광고발전, 식품진흥기금), 법정재량 3개(통합재정

안정화, 중소기업육성, 양성평등), 구 자체 7개(남북교류협력, 청년미래, 저소득주민 주거안정, 노인

복지,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,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, 도로굴착복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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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개별기금별 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기  금  명 2024년도말
 조성액 ⓐ

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
 조성액 

ⓓ=ⓐ+ⓑ-ⓒ
증    감
ⓔ=ⓓ-ⓐ

수입ⓑ 지출ⓒ

합   계 34,380,241 6,149,116 13,324,500 27,204,857 -7,175,384

남북교류협력기금 163,760 4,000 57,800 109,960 -53,800

고 향 사 랑 기 금 105,015 58,726 0 163,741 58,726

재 난 관 리 기 금 5,897,981 1,351,951 672,600 6,577,332 679,351

통 합 재 정 안 정 화 21,425,003 682,526 6,985,877 15,121,652 -6,303,351

중소기업육성기금 3,807,538 3,896,000 5,000,560 2,702,978 -1,104,560

청 년 미 래 기 금 2,107,794 83,391 316,523 1,874,662 -233,132

식 품 진 흥 기 금 873,150 72,522 291,140 654,532 -218,618

6.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
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 2024년도 말
조성액ⓐ

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
조성액

ⓔ=ⓓ+ⓐ
비고

수입ⓑ 지출ⓒ 증감
ⓓ=ⓑ-ⓒ

남 북 교 류
협 력 기 금

163,760 4,000 57,800 -53,800 109,960

나. 기금 총 조성규모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 2025년도 말
조성액ⓐ

융자금 
미회수 채권ⓑ

지역개발채권
미상환잔액ⓒ

총 조성규모
ⓓ=ⓐ+ⓑ-ⓒ

남 북 교 류
협 력 기 금

109,960 0 0 109,9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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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자금 운용 계획

◦ 수입계획
(단위 : 천원)

항   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  감

계 4,000 4,000 0

이자수입 4,000 4,000 0

◦ 지출계획
(단위 : 천원)

항   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  감

계 57,800 53,600 4,200

위원회 참석수당 1,800 1,800 0

평화통일 교육사업 
행사운영비

55,000 50,000 5,000

시책추진업무추진비 1,000 1,000 0

평화통일 참가자 
식비

0 800 -800

6. 검토의견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

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설치

되었음

○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(수입내역은) 이자수입 총 4,000천원이며,

(지출내역은)

위원회 참석수당 1,800천원

평화통일 교육사업 행사운영비 55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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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책추진업무추진비 1,000천원

총 57,800천원입니다.

○ 2025년도 기금사업은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및

청소년 통일 공감대 확산이며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안을

수립한 것으로 생각되나,

○ 기금 규모가 작고 사업내용이 단조로워 향후 다각적인 사업발굴과

더불어 기금 기한 도래시(2028.12.31.)에 기금 존치 여부를

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(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 

참조)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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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관련법령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[시행 2024. 4. 17.] [법률 제20000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

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,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

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8.]

지방자치법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

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

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

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

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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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

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

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

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

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

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

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[시행 2023. 10. 12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71호, 2023. 10. 12.,

일부개정]
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

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

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

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 출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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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금의 운용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

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
2.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3.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제5조(기금의 운용ㆍ관리)

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

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.

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

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

다)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(성

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

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

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
